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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리랜서의 실태를 직업 선택의 자발성, 주 소득원 

여부,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 1인 사업자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한 조직, 리랜서 시장의 불공정성,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 등 다섯 가지 측

면에서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020년 경기도 리랜서에 

한 설문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리랜서는 리랜서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직업 종사자의 비 과 비자발  리랜서의 비 이 미국  

서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를 순  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한 응답자,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리랜서, 그리고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

이 있다고 응답한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난 반면에 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리랜서일수록 직업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가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지

지되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될수록 리랜서

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에 하여 낮은 수 의 통계  유의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함의를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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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기술  네트워크/ 랫폼기업의 발 과 기업의 아웃소싱,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후 ‘특고’)뿐만 아니라 리랜서  

랫폼종사자의 비 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 인 임 노동자

와 자 업자 심의 노동․고용․복지정책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도 을 받고 

있다. 정흥 ․장희은(2018)은 특고의 실태에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검토한 

후에 화  모바일을 통한 체계 인 조사를 통하여 특고의 규모가 166만 명

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2011년 고용노동부 조

사결과 특고의 규모 130만 명보다 증가한 것이며, 비임 노동자 에서 번역가 

등 종속성이 낮고 자 업자 성격이 상 으로 강한 새로운 유형 550,335명이 

확인되었다. 한 김  외(2019)는 최근에 무작  추출방식으로 15세 이상 3

만 명을 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디지털 랫폼의 개를 통하여 일거리를 

거래하는 의의 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를 최소 47만 명에서 최  54만 명으

로 추정하 는데, 랫폼경제의 확산에 따라 이러한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한 1인 유튜버 등 문화․콘텐츠․미디어․ ․여가서비스 분야

와 교육․컨설 ․연구 분야에서 통 인 임 노동자나 특고도 아니고 랫

폼노동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새로운 리랜서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이승렬 외, 2018; 김 호 외, 2019). 

이러한 비정형노동(non-standard worker)에 한 기존 연구는 크게 ‘자유로운 

에이 시 모델(free agency model)’(Fraser and Gold, 2001; Kunda et al., 2002)

과 임 노동자  종속성이 강한 리랜서, 즉 ‘한계형 모델(marginalization 

model)’(Smeaton, 2003)로 구분된다. 후자의 은 비정형노동자의 높은 사용

자 종속성  높은 고용 불안정성에 을 맞추어 이들이 사실상 임 노동자

이기에 장형(disguised) 리랜서라고 규정하면서 통  고용 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Smeaton, 2003; 이승렬 외, 2013). 반면에 자유로운 에이 시 모

델의 에서는 일의 조직화방식 유연화와 직업에 한 다차원 인 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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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 인 임 노동의 한계로부터 자발 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에 

을 맞추고 임 노동자와 자 업자 심의 통 인 노동․고용․복지정책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Fraser and Gold, 2001; 김수  외, 2020). 

그러나 리랜서  랫폼종사자 역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Spreitzer et al., 2017; Manyika et al., 2016; 이승

렬 외, 2019; 이승윤 외, 2020). 특히 맥킨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리랜서가 미국 체 노동가능인구의 22~27%를 차지하고 유럽 체 

노동가능인구의 18~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요 소득원 여부

와 선택의 자발성 여부 등 두 가지 기 의 네 가지 조합으로 리랜서의 유형이 

나뉠 수 있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다(Manyika et al., 

2016). 한국 소 트웨어 직종 노동시장을 분석한 이승렬 외(2019)도 소 트웨

어 리랜서들은 소수 고도의 문성을 갖는 진성 리랜서와 다수의 견형 

리랜서  비자발  미숙련 리랜서로 구성된다는 을 인터뷰 결과 확인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 랫폼노동, 가사서비스 랫폼노동, 리랜서 랫

폼노동의 사례를 분석한 이승윤 외(2020)는 랫폼기업의 랫폼노동에 한 

통제  개입 강도 측면 등에서 랫폼노동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보장정책  지원정책에의 용도 유형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을 

주장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리랜서 범주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을 실증 으로 확인하고 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하여 리랜서들은 일에 한 통제권 행사 여부, 리랜서 

직업의 업  주요 소득원 여부, 그리고 자발  선택 여부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서로 다른 조합이 가능한 직업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을 제시한다. 그리

고 리랜서 직업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 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행의 심각성 여부  이에 응

할 수 있는 리랜서 조직의 존재 여부 등 제도  조직환경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20년에 실시된 경기도 리랜서 1,170명에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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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인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리랜서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  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순  로빗 모형 분석을 통하여 구명하고 분석결과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제Ⅱ장에서는 리랜서 직업을 자신의 일에 한 통제

권 보유 여부, 주 소득원 여부, 그리고 리랜서 직업의 자발  선택 여부 등 

세 가지로 나 어 맥킨지 조사결과와 경기도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직업 만족

도에 한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에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한 가설

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조사데이터의 특성과 계량

분석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정책  시사 에 하여 서술한다. 제Ⅳ장에서

는 본 연구의 의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리랜서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 만족도 련 가설

통상 인 의미에서 리랜서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일을 단독 혹은 트

와 함께 수행하고 그 일의 결과와 보상에 하여 책임을 지며,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직업상의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Kitching and Smallbone, 2012: 76). 

그러나 실에서는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과 소득의 험 측면에서 통 인 

1인 자 업자에 가까운 리랜서도 있지만,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 측면에서

는 임 노동자와 유사하게 일을 발주하는 업체 혹은 개업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만 소득의 험 측면에서는 자 업자에 가까운 리랜서도 존재하며, 이들

의 간에 많은 스펙트럼의 리랜서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랜서 직업  성격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

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리랜서가 수행하는 일에 한 통제권의 행

사 여부와 그 수 이다. 일감을 제공하는 곳으로부터 업무 방식, 업무 시간 

는 출퇴근 시간에 한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임 노동자 수 에 해당하는, 사

용자 종속성이 강한 리랜서가 있는 반면에 리랜서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

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단하여 결정하는 리랜서로 

나뉘어 있다(Fraser and Gold, 2001; Muehlberger, 2007; 황 욱 외, 2009; 

Spreitz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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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1,246명의 리랜서를 상으로 “내가 맡은 일

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단하여 결정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 다’ 혹은 ‘그 다’고 답한 리랜서, 즉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리랜서는 체 응답자의 52.3%인 것으로 나타났다.1) 반

면에 ‘  그 지 않다’ 혹은 ‘그 지 않다’고 답한 리랜서, 즉 사용자 종

속성이 높은 리랜서들은 체 응답자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리랜서는 27.8%를 차지하 다. 경기도 리랜서 사례

의 경우에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을 지닌 리랜서의 

비 이 최소한 반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리랜서

도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두 번째의 분류기 은 리랜서 직업을 업 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부업 차

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다. 통  임 노동자나 통  자 업

자와 달리 많은 리랜서 직업이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업무를 나 어 수행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원자화된 업무 처리방식은 최근에 랫폼기업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업은 통  임 노동자이거나 통  

자 업자이지만 부업으로 리랜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업 없이 리랜

서 일 자체를 간헐  혹은 부업 차원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맥킨지 로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22~27%는 1인 자 업, 리랜

서, 임시노동자 등 독립 인 일에 종사하는데, 이 에서 54%가 보조소득원으

로 리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유럽연합 15개 국가

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18~28%가 독립 인 일에 종사하는데, 이 에서 58%

가 보조소득원으로 리랜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anyika 

et al., 2016). 

마지막으로 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이다. 리랜서 직업을 주요 

1) 이 설문조사에 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 장을 참조.
2) 이러한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리랜서의 유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되
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지만, 그 비 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조사결과는 아직 확인

되지 않고 있다.
3) 맥킨지의 조사에서는 독립 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의의 리랜서뿐만 아니

라 1인 자 업자와 랫폼노동자, 그리고 임시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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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으로 비자발 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 소득원일지라도 자발

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면, 학업이나 출산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소

득원으로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요 소

득원이건 부분 소득원이건 리랜서 직업을 비자발 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지 않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자 노력하 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자신

의 공 특성상 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부분이기 때문에, 는 다니던 회

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 하도 계약 방식으로 그 업무를 담당

하게 되는 등 다양하다. 한 보조 소득원으로 리랜서 직업을 비자발 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주요 소득원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황 욱 외, 2009; 우미숙․장종익, 

2018; 신태  외, 2019; 장종익, 2019; 이병우 외, 2020; 이승윤 외, 2020). 

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는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구분(Short 

et al., 2010; 남정민․이환수, 2017)만큼 매우 요한 정책  함의를 지니고 있

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맥킨지 로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리랜서 직업을 주요 소득원이든 부분 소득형이든 자발 으로 선택한 

비 은 체 리랜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에서 72%를 차지한 반면에 

비자발  선택의 비 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페인의 경

우에는 비자발  선택의 비 이 42%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자발성  주요 소득원 여부에 따른 리랜서 직업유형의 주요 국가별 분포

(단 : %)

자발  선택 비자발  선택

소계자유계약형

(주요소득원)
부분

소득형

임 노동자 
선호형

(주요소득원)

경제  궁핍으로 

인한 보조소득형

미국 32 40 14 14 100
국 32 42 12 14 100
스웨덴 33 41 13 13 100
독일 29 42 11 19 100
랑스 29 39 10 21 100
스페인 26 32 21 21 100

자료 : Manyika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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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기 으로 한 경기도 리랜서의 분류

(단 :명, %)

자발  선택 비자발  선택

소계자유계약형

(주요소득원)
부분

소득형

임 노동자 선호형

(주요소득원)
경제  궁핍으로 

인한 보조소득형

경기도
533

(42.8) 
115
(9.2)

501
(40.2)

97
(7.8)

1,246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앞에서 언 한 경기도 리랜서를 상으로 자발성 여부  주요 소득원 여

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집약되어 있다. 조사에 응답한 1,246명의 리랜

서  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의 비 은 83%이고, 보조 소득원인 

경우는 17%로 맥킨지 조사의 경우에 비하여 주요 소득원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리랜서 선택의 자발성을 리랜서 활동 시작 시 에서의 

자발  선택을 기 으로 보면 52%, 비자발  선택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미국이나 국, 스웨덴 등에서 자발  선택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과

는 조 이며, 비자발  선택이 높은 스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하 듯이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리랜서와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을 지닌 

리랜서가 공존하고,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와 그 지 않

은 리랜서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리랜서 직업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와 부

분 소득원 혹은 보조 소득원인 경우가 공존한다는 이 실증 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경기도의 리랜서 설문조사통계는 맥킨지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주

요 소득원으로서의 리랜서 비 이 상 으로 높고 자발  선택의 비 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리랜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①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 이고 자유

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②학업이나 출산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
미나 가정생활을 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어서, ③미래의 안정 인 일을 

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기 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발  선택으로 분류하고, ④나
의 공 특성상 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부분이기 때문에, ⑤직장에서 일하길 원하
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⑥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함, ⑦나(혹은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이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
음, ⑧구직과정  직장 취업  임시로 선택, ⑨기타로 응답한 경우에는 비자발  선택

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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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리랜서들의 주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기로 한다. 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만족도가 높으면 생산성도 높고 개인 삶의 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udge et al., 2001; Judge and Watanabe, 1993). 

미권 연구문헌에서 리랜서와 유사한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통 인 자

업자와 임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를 실증 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지 

않다(Hundley, 2001; Bradley and Roberts, 2004; Millán et al., 2013). 주로 미

국과 유럽의 가구조사  노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반

으로 통 인 1인 자 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임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측면에 한 직업 만족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하면 통  자 업자가 임 노동자에 비하여 이 측면에

서의 직업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Millán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자 업자와 임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실증 으로 

비교분석한 김우 ․김응규(2001)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외

환 기 이후인 1998년에는 우리나라 임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가 자 업자의 

직업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1995년에도 자 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임 노

동자의 직업 만족도보다 높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 다. 이는 서구

의 리랜서직업의 높은 자발  선택 비율과 경기도 리랜서직업의 낮은 자발

 선택 비율의 조 인 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 업자가 자발 인 

선택보다는 비자발 으로 선택된 경우가 서구에 비하여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병유, 2003; 최문경․이명진, 2005).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하여 최근 국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자 업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리랜서들의 만족도가 임 노동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van 

der Zwan et al., 2020). 그리고 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 비

교분석에서는 리랜서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가 인하우스 통역사보다 높게 나

타났다(이지은, 2017).

그러나 리랜서를 자발  선택형과 비자발  선택형으로 나 어 본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맥킨지 로벌연구소의 설문조사데이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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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자발  선택형 리랜서  1인 자 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고(6  만 에 4.86), 그다음이 정규직 임 노동자(4.58)와 부분 소득형 리

랜서(4.59)이며, 비정규직 임 노동자(4.30)나 경제  궁핍형 혹은 임 노동자 

선호형 리랜서(4.32) 등 비자발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가 서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랜서의 일에 한 높은 통제권과 

리랜서 직업의 자발  선택이 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리랜서 직업을 주업이나 부업으로 선택한 경

우는 서로 다른 목 과 기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랜서 직업의 주 소득

원 여부가 리랜서 직업 만족도에 선형 으로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리랜서 직업에 한 자발  선택 여부  통제권과 련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한 사람

이 비자발 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이 높은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

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로는 통  자 업자와 마찬가지로 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직업  불안정성 문제이다. 거의 모든 리랜서들이 직

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소득의 변동성에 처할 수 있는 고용보

험, 산업재해 기에 처할 수 있는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근성이 낮다는 

것인데(OECD, 2018; 이승윤 외, 2019), 독일과 랑스 등에서 이러한 리랜서

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하여 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있다(장지연 외, 2017).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1

인 자 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술인을 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도입되고 있다(이병우 외, 2020).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리랜

서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련하여 셋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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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 사회보험에 가입된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리랜서 

시장  직업을 둘러싼 제도 ․조직  환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리

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이 높은 리랜서라

고 하더라도, 1인 사업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큰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

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리랜서는 1인 사

업자로서 로젝트의 수주  계약 상  체결과정, 일의 수행과정, 로젝트

의 완성 후 결제 과정에서 큰 조직규모의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낮은 상

력  정보력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당한 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다(황

욱 외, 2009; 이승렬 외, 2018; 이승렬 외, 2019; 오재호 외, 2019; 신태  외, 

2019). 그리고 이러한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하여 리랜서들의 

조직 혹은 네트워크가 발 해 왔는데, 이는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Van den 

Born and Van Witteloostuijn, 2013)에서부터 공동 비즈니스를 한 동조합

(Jang, 2017; 장종익, 2019), 는 회(Jang, 2017) 등의 조직형태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련하여 마지막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가설 4 : 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리랜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

가 높을 것이다. 

가설 4-1 : 1인 사업자로서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 혹

은 네트워크가 있는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Ⅲ. 실증분석과 정책  시사

1. 데이터의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실증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2020년 경기도가 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43

시한 경기도 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 조사는 2020년 7

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 거주자 혹은 주거래 업체가 경기도에 치한 

리랜서에 하여 정형화된 질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면  조사 방식으

로 진행되었고, 유효표본수는 1,246개인데 이  응답의 완성도가 높은 표본 

1,170개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170명 리랜서 표본

의 연령은 20 에서 60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여자가 62.8%로 남자보

다 많으며, 학력은 4년제 학 졸업  학원 졸업이 7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리랜서의 경력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리랜서 직업을 통하여 획득한 연간소득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  5

억 원, 평균 2,8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리랜서가 종사하는 업종

은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14.6%), 상․방송․ 고․만화․게임(24.7%), 

교육․컨설 ․연구․법률 서비스(15.4%), 출 ․언론․번역․작가․디자인(11.6%), 

스포츠․ ․의료․보건 서비스(3.3%), IT개발서비스(6.2%) 등으로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다. 24.2%를 차지한 기타에는 도․소매, 건축․건설, 운송․운

수, 융․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1,170명의 응답자는 두 부류로 나 어진다. 첫째 

유형은 4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 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 에서 자

신이 리랜서라고 답변한 사람인데 이 유형을 ‘4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

근로자’로 지칭한다. 둘째 유형은 ‘재화의 매나 자산의 임  등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의 일에 종사하는 1인 자 업자  

기타 수입을 얻는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 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곳으로부

터 업무 방식, 업무 시간 는 출퇴근 시간에 하여 자세히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 유형을 ‘1인 자 업자’로 지칭한다. ‘4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

근로자’ 유형의 리랜서가 체 응답자의 57%를 차지하 고, ‘1인 자 업

자’ 유형의 리랜서가 43%를 차지하 다. 그리고 1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리랜서는 40.8%이고,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리랜서는 5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 근로자’ 유형의 

리랜서도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 은 57.2%에 달하 다(표 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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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도 리랜서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 :명, %)

　  체

리랜서 유형 분류 I 리랜서 유형 분류 II

4 보험 가입이 

안 된 

임 근로자 유형

1인 
자 업자 

유형

리랜서 

일이 주요 

소득원

리랜서 

일이 보조 

소득원

사례수
1,170

(100.0)
667

(57.0)
503

(43.0)
971

(83.0)
199

(17.0)

일

자

리 

수

   

1개 일자리 
갖고 있음

40.8  42.8  38.1  52.3   0.0

2개 일자리 
갖고 있음

50.4  48.7  52.6  45.4  94.0

3개 이상 일자리 
갖고 있음

 8.8   8.5   9.3   2.3   6.0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한 리랜서 일이 주요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 은 83%이고, 보

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 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리랜서 일이 주요 소

득원인 리랜서의 경우에 일자리가 1개인 응답자는 52.3%이고 2개 이상의 일

자리를 지닌 경우도 47.7%에 달하 다(표 3 참조). 그리고 리랜서 소득이 본

인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평균 으로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랜서로 일하기 직 의 일자리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한 질문

에 첫 직업부터 리랜서 다고 응답한 비 이 41.9% 고, 임 노동자로 일하

다고 응답한 비 이 52.9%, 자 업자로 일하 다고 응답한 비 이 5.2%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리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업부

터 리랜서로 일한 비 이 52.2%이고, 3～10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

업부터 리랜서로 일한 비 은 43.8%, 3년 미만인 사람은 28.5%인 것으로 볼 

때, 리랜서 경력이 짧은 응답자일수록 첫 직업부터 리랜서인 경우보다 임

노동자로 일한 경우가 높은 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를 통하여 최근에 기업

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하여 리랜서 직업으로의 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리랜서가 보조 소득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첫 직

업이 임 노동자로 일한 비 이 69.3%로 나타나, 기업의 아웃소싱의 흐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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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처음 리랜서로 일하기 직  일자리의 유형  특징

(단 :명, %)

　  체

리랜서로 일한 기간 업종 주요 소득원 여부

3년 
미만

3~10년 
미만

10년 
이상

상 

방송 

만화 

게임 

등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사진

출

언론

번역

작가

디자인

교육

컨설

연구

법률

스포츠

의료

보건

IT개발 
서비스

기타
주요 

소득원

보조 

소득원

사례수 1,170 346 456 368 171 289 136 180 38 73 283 971 199

첫 직업부터 

리랜서로 
 41.9  28.5  43.8  52.2  53.3  63.1  31.7  37.4  24.7  18.1  22.5  45.5  24.5

임 근로자

로 일함
 52.9  67.8  50.8  41.4  44.1  32.4  64.7  55.8  71.0  78.3  66.3  49.5  69.3

자 업자로 

일함
  5.2   3.8   5.3   6.4   2.6   4.4   3.6   6.8   4.3   3.6  11.2   5.0   6.1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병우 외(2020).

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을 보면, 음악․연극․무용․미술․사

진의 경우에는 첫 직업부터 리랜서로 일한 사람의 비 이 63.1%로 리랜서 

직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의료․보건 서비스와 IT개발서비스의 

경우에도 첫 직업을 임 근로자로 일한 경우가 각각 71.0%와 78.3%로 높게 나

타났다(표 4 참조). 

2. 계량분석방법  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

기 하여 채택한 계량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순  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이다(Millán et al., 2013; 김우 ․김응규, 2001). 종속변

수로 사용된 리랜서 직업에 한 반 인 만족도는 가장 낮은 1에서 가장 

높은 5까지의 다섯 가지의 값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추정모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Wooldri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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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Pr  ∣ Pr ≤     
   i f ≤  ≤  

   i f  ≤  ≤  

   i f ≤ ≤  

   i f ≤  ≤   Pr  ∣ Pr ≤     

설문조사 응답자가 주 으로 평가한 직업 만족도(y)는 찰되지 않는 실제 

만족도(y*)의 서수  수치이며, 이 서수  수치와 실제 만족도의 계는 의 

수식들 에서 왼쪽 수식으로 표 된다. 여기에서 αj는 실제 만족도 y*의 구간

값이며, 추정모형은 오른편에 확률모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설명할 독립변수로는 i) 리랜서 직업을 처음으로 선택

할 때의 자발성 여부, ii)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리랜서, iii) 

고용보험․산재보험 혹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리랜서, iv)불공정계약 정

도에 한 인식, v)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는 

리랜서 등 다섯 가지이다. 자신의 일에 한 통제권 행사 수  변수와 불공정계

약 정도에 한 인식변수를 제외한 세 가지 변수는 모두 이항변수이다(표 5 참

조).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경기도 리랜서 설문

조사 응답자 에서 리랜서 직업에 처음 진입할 때 자발 으로 선택한 리

랜서는 52%, 비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는 48%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낮고 자율성이 높은 리랜서의 비 은 52.3%, 사용자 

종속성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리랜서의 비 은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술활동증명제도 등 사회보험  기

타 제도에 가입한 리랜서는 응답 리랜서의 51.1%를 차지한 반면에 가입되

어 있지 않은 리랜서는 40.9%로 나타났다. 리랜서로 일하면서 불공한 계약

행이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리랜서는 체의 

18%이고, 어느 정도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리랜서는 47.2%,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리랜서는 34.8%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하는 업

종에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랜서 련 조직(노동조

합, 회, 동조합, 비공식임의단체, 기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체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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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부분의 직업 만족도에 한 계량분석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

제변수를 사용하 다. 성별, 연령, 교육수 , 리랜서 경력, 리랜서 소득수

, 가구원당 평균 가구소득수 , 리랜서 소득이 본인 체 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 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으며, 응답 리랜서가 종사하는 업종의 유형, 

일자리 수, 그리고 ‘4  보험이 없는 임 노동자인 리랜서’인가 여부도 더미

변수로 포함하 다. 추정모형에 사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기술통

계표는 <표 5>와 <표 6>에 집약되어 있다. 

<표 5>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표

변수 생성방법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종속

변수

리랜서 직업에 

한 반 인 만

족도

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5 3.311 0.904 1 5

독

립

변

수

리랜서 직업의 

시작동기  자발

 선택형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 이고 자유

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

어서/학업이나, 출산  육아를 병행하거
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하여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어서/미래의 
안정 인 일을 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

기 해서)=1. 
(나의 공 특성상 리랜서 방식의 일

자리가 부분이기 때문에/직장에서 일
하길 원하 으나 일자리가 없어서/다니
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

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함/나
(혹은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이 충분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선택하 음/구직과정 
 직장 취업  임시로/기타)=0

0.521 0.500 0 1

자신의 일 처리방

식을 스스로 결

정하는 리랜서

내가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

나 감독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단

하여 결정한다.  그 지 않다=1, 매
우 그 다=5

3.444 1.09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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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변수 생성방법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독

립

변

수

고용보험, 산재보
험, 혹은 노란우
산공제에 가입된 

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에 한 
곳 이상 가입한 응답자=1, 그 지 않은 

경우=0
0.254 0.435 0 1

불공정계약 행

에 한 심각성 

인식

리랜서로 일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행

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5
2.856 1.141 1 5

애로요인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조

직이 있는 

리랜서

활동하는 업종에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랜서 련 조직

(노동조합, 회, 동조합, 비공식임의단
체, 기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 없거
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0

0.415 0.493 0 1

<표 6>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표

통제변수 생성방법  단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성별 남성=1, 여성=0 0.381 0.486 0 1

연령 연령 39.1 10.354 19 81

교육수
고졸 이하=1, 문 졸=2, 4년제
졸=3, 학원졸 이상=4

2.816 0.880 1 4

리랜서 경력 개월 수 103.0 87.188 9 732

리랜서 소득 2019년 연간 소득(만 원) 2033.7 2243.777 10 5000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가구원=0 0.438 0.496 0 1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1,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2,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3,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4,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5, 
5,000만 원 이상=6

3.959 1.578 1 6

가구원 수 명 2.901 1.256 1 7

리랜서 소득이 

본인 체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

% 78.9 26.386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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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통제변수 생성방법  단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4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임 노동자인 리

랜서’

(4 보험에 가입 안 된 임 근로

자 에서 리랜서라고 답변한 

사람)=1, (1인 자 업자 유형)=0
0.568 0.496 0 1

업종더미1
( 상/방송/ 화/ 고/디자인)=1, 
그 외=0

합계=171

업종더미2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1, 
그 외=0

합계=289

업종더미3
(출 /언론/번역/작가/디자인)=1, 
그 외=0

합계=136

업종더미4
(교육/컨설 /연구/법률 서비스)=1, 
그 외=0

합계=180

업종더미5
(스포츠/ /여가 서비스)=1, 그 
외=0

합계=38

업종더미6 정보 통신(IT) 개발 서비스 합계=73

업종더미7* 기타 합계=283

일자리수 더미1
하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

우=1, 그 외 = 0
합계=460

일자리수 더미2
두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1, 그 외=0
합계=604

일자리수 더미3*
세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1, 그 외=0
합계=106

  주 : *는 기 변수로 모형의 추정에서 제외됨.

3. 분석결과  정책  함의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추정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7>

에 요약되어 있다. 추정모형 Ⅲ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인

데, 이 모형이 다른 안  모형에 비하여 Pseudo R2 값이 크고, LR 통계값도 

크게 나타나 모형의 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달리 표 하면, 네 가지 가

설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리랜서 경력, 소득, ‘4  보

험이 없는 임 노동자인 리랜서’의 여부 등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추정모형 

I은 추정모형 Ⅲ에 비하여 LR 통계값이 히 낮으며, Pseudo R2 값도 낮아진

다. 그리고 네 가지의 독립변수  사회보험 련 변수, 계약의 불공정성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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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리고 리랜서 애로요인 해결에 필요한 조직 련 변수를 제외한 추정 

모형 Ⅱ도 추정모형 Ⅲ에 비하여 모형 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추정모형 Ⅲ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한 사

람이 비자발 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통계 으로 매우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지지). 즉,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

이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주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응답자의 

37.2%), “학업이나 출산  육아를 병행하거나, 취미나 가정생활을 하여 일

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11.8%), 그리고 “미래의 안정

인 일을 한 경력이나 기술을 쌓기 하여”라고 응답한 사람(3.0%) 등은 

“나의 공 특성상 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부분이기 때문에”(28.3%), “직

장에서 일하길 원하 으나 일자리가 없어서”(8.3%),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어서 나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8.0%)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

이 스스로 단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리랜서( 체 응답자의 52.3%)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지지). 그리고 불공정계약 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리랜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리랜서(47.2% =어느 정도 심각하

다+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리랜서의 비 )에 비하여 통계 으로 매우 유의

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지지). 1인 사업자로서의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리랜서( 체 

응답자의 37.1%)가 그 지 않은 리랜서보다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가설 4-1 지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체 응답자의 

19.2%가 가입), 산재보험(12.4%), 노란우산공제(4.8%)에 가입한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가설은 10% 유의수 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지지).

통제변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가구원당 가구소득으로, 이 값이 

클수록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에서는 정

보통신 개발 서비스와 교육, 컨설 , 연구,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리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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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한 순  로빗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성별(남성)
0.07844

(0.07263)
0.06626

(0.07422)
0.04563

(0.07483)

연령
-0.00531***
(0.00369)

-0.00928**
(0.00367)

-0.00962**
(0.00376)

교육수
-0.00235
(0.03829)

0.00989
(0.03856)

0.02224
(0.03870)

리랜서 경력
-0.00058
(0.00040)

-0.00013
(0.00040)

1.51E-05
(0.00041)

리랜서 소득
1.14E-07

(5.63E-07)
-2.40E-08
(7.99E-07)

9.25E-08
(7.35E-07)

가구주 여부
0.019717

(0.07413)
0.04119

(0.07464)
0.02776

(0.07582)

가구소득/가구원 수
0.10406***

(0.03906)
0.09177**

(0.03925)
0.10609**

(0.04011)

리랜서 소득/본인 체 소득
0.00011

(0.00161)
-0.00033
(0.00163)

0.00074
(0.00166)

4  보험이 없는 임 노동자인 리랜서
-0.07475
(0.06309)

0.00837
(0.06419)

-0.00620
(0.06453)

업종더미1
상/방송/ 화/ 고/디자인

-0.12525
(0.10830)

-0.07703
(0.10991)

0.00803
(0.11129)

업종더미2
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

0.02747
(0.10068)

0.08945
(0.10101)

0.08773
(0.10013)

업종더미3
출 /언론/번역/작가/디자인

0.25402**
(0.11706)

0.17399
(0.11601)

0.23937**
(0.11400)

업종더미4
교육/컨설 /연구/법률 서비스

0.32465***
(0.10289)

0.24050**
(0.10261)

0.17426*
(0.10222)

업종더미5
스포츠/ /여가 서비스

0.20520
(0.19316)

0.05970
(0.19814)

0.01648
(0.19746)

업종더미6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0.36012***
(0.12123)

0.37563***
(0.12511)

0.40657***
(0.13170)

일자리수 더미
1개

-0.22618*
(0.12921)

-0.23138*
(0.12844)

-0.23617*
(0.13085)

일자리수 더미
2개

-0.09212
(0.11772)

-0.12921
(0.11580)

-0.14195
(0.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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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계속

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리랜서 직업의 시작동기  자유의지형
0.44322***

(0.06686)
0.38592***

(0.06796)

자신의 일 처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리랜서

0.23327***
(0.03393)

0.21949***
(0.03351)

고용보험, 산재보험, 혹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리랜서

0.14067*
(0.07734)

불공정계약 행에 한 심각성 인식
-0.26807***
(0.03597)

애로요인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는 
리랜서

0.18596***
(0.06885)

모형의 
합성

측치 수 1,170 1,170 1,170

Pseudo R2 0.0160 0.0559 0.0821

LR 통계값 48.9 170.5 250.3

Prob(LR 통계값) 0.0000 0.0000 0.0000

  주 : 호 안의 수치는 표 오차. * p<0.1, ** p<0.05, *** p<0.01.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첫 번째 정책  함의는 리랜서 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서 리랜서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

와 비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자에 해

당하는 리랜서는 기회형 1인 자 업자처럼 자신의 일에 한 자율성과 통제

력의 행사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에 통  1인 자 업자와 달리 부분  

소득원으로서의 직업  상을 지닌 경우가 지 않다. 부분  소득원으로서의 

리랜서 직업을 선택하는 비 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만, 1인당 소득

수 의 향상  평균 수명의 연장,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경향  1인 가구 증가 

등의 향으로 향후 꾸 히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반면에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고 비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의 경우에는 통  임 노동자와 달

리 소득의 험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정책 으로 근하여 소  

장형 리랜서 직업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제도  보완과 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배달 랫폼노동, 지역기반 랫폼노동 등 종

속성이 높은 랫폼노동 유형에서 랫폼 기업이나 개업체에 한 사용자 책



프리랜서의 직업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53

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승윤 외, 2020; 남재욱, 2021)와 유사한 

정책  함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발 이고 자신의 일에 한 통제력이 높은 리랜서의 경우에는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용 확 ,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조직의 활성화 등 리랜서 직업의 단 을 보완하는 정

책, 그리고 리랜서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 경기도 리랜서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통  자 업자에 한 지원정책이 확 되어 온 추세인 반면에 이러한 진성 

리랜서에 한 정책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1인 자 업 

정책 상에 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리랜서들은 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유 휴가 제도에서 소외되어 소득의 불안정성이 임 노동자에 비하여 높은 편

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술인에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이 용되

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리랜

서에 해서도 출산 후 휴가 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술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리랜서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랜서들은 자유계약인이기 때

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지속 인 직무훈련 기회를 확보하는 일, 그

리고 일감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업으로 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료 

리랜서를 확보하는 일,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상, 결과 제출 후 의 수령

에 이르기까지 행정 인 처리를 하는 일 등 다양한 역에서 해야 할 일이 지 

않아 1인 사업자로서 어려움이 크다. 1인 사업자로서의 리랜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리랜서들의 업조직  교류․ 력을 한 공

동작업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정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최근 리랜서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

업  취업 지원 로그램에 아직 리랜서 직업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데, 신진 리랜서의 교육․훈련 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리랜서들의 

업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신진 리랜서의 참여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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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리랜서들의 직업  만족도를 하시키는 요한 요인 의 하

나가 리랜서 로젝트 계약의 불공정성이라는 이 확인되었다. 불공정계약 

행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기도 리랜서들은 체 응답자의 47.2%에 달하

다. 민간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리랜서들의 53.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

고, 공공기 과 주로 거래하는 리랜서들의 4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 다

는 에서 공공기 도 민간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확인되었다(이병우 

외, 2020). 공공기 이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은 요한 이유 의 하나는 하도

계약의 불공정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리랜서들은 공공기 으로부

터 직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 업체로부터 하도 을 받아서 간

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용역계약 거래에서 리랜서의 사 ․사

후  교섭의 불리함과 부당한 우를 일 수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  처리와 

법률상담기능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계

약당사자가 개인사업자로서의 리랜서가 아니라 리랜서들의 동조합법인

이 되면 리랜서들의 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분업을 통하여 일감수주의 

가능성을 증 시킨다는 에서 리랜서들의 조직화를 정책 으로 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기술  요인, 시장환경  요인, 제도  요인, 인구학  요인, 문화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하여 지속 으로 확 되어 가고 있는 리랜서 

직업형태의 다양성을 1,170명에 달하는 경기도 리랜서에 한 설문조사 데이

터를 통하여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기존 연구문헌 분석결과에 기 해 

볼 때, 실제 리랜서들의 직업  특징은 일에 한 통제권 행사 여부, 리랜

서 직업의 업  주요 소득원 여부, 그리고 자발  선택 여부 등 세 가지 요

인에 의하여 주요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미국의 리랜서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큰 차이 이 확인되었다. 첫째, 평균 으로 미국

이나 국, 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의 리랜서들은 보조 소득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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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랜서의 비 이 반 이상임에 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리랜서들 

에서 부분 소득형 혹은 보조 소득형 리랜서의 비 은 17%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미국과 국, 랑스, 독일, 스웨덴의 리랜서들의 70% 

이상은 자발 으로 선택한 반면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리랜서들의 

48%는 비자발 인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자발  선택 비 이 

42%에 달한 스페인의 리랜서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랜서 직업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리랜서 직업 

선택의 자발성 여부, 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리랜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계약 행의 심각성 여부  

이에 응할 수 있는 리랜서 조직의 존재 여부 등 제도  조직 환경  측면

에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리랜서들의 주 인 직업 만족도에 한 

순  로빗 모형 추정 결과, 리랜서 직업을 자발 으로 선택한 사람이 비자

발 으로 선택한 사람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의 처리방식을 별도의 지시나 감독

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단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불공정계약 행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리랜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리랜서에 비하여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리랜서의 애로요인을 해결하

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보다 통

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리랜서가 그 지 않은 리랜서에 비하여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가설은 10% 유의수 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 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 

소득원으로서 리랜서 일을 비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 에서 자신의 일

에 한 통제권도 낮고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으며, 소득의 험이 높은 리

랜서에 해서는 소득의 험을 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주

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이고 정책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장형 리랜서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여 통제권의 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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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이   통제권의 확보와 험의 부담이라고 하는 공정한 직업  선택

지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 소득원이나 보조 소득원으로서 리랜서 일

을 자발 으로 선택한 리랜서가 자신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

도 이고 정책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포스트 포드주의의 일자

리와 일의 분리(dejobbing)시 (Bruni and Zamagni, 2004)에 미래의 경제주체

들이 리랜서 직업형태를 자신의 선호에 입각하여 능동 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리랜서 직업형태의 다양성에 한 실증  확인을 통하여 리랜

서에 한 기존 이론연구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리랜서에 한 

경기도 설문조사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요한 사실 의 하나는 리랜

서 소득의  수 이 직업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리랜서 직업을 부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주 소

득원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직 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리랜서를 고숙련․고지식-고소득의 자유로운 에이 시 모델과 숙련․

지식- 소득의 한계 모델로 구분하는 리랜서 직업형태에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리랜서 직업 형태의 다양성과 직업 만족

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의 결과는 리랜서의 실제 모습에 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 지만,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역에 해서는 

향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 미국과 서유럽에 비하여 리랜서 직업의 자발  선택 비 이 왜 낮은가에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통  자 업의 생계형 창업 비

이 높은 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리랜서의 직업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발  선택이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발  

선택 비 이 낮다는 것은 리랜서 직업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리랜서 직업을 유지하는 한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한 정책  효능감을 높이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리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리랜서의 특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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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체를 상으로 하는 리랜서에 한 체계 인 조사

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리랜서 직업형태의 특징에 한 보

다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리랜서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 들의 에서 리랜서의 특징에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균형된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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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Freelancers’ Job Satisfac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ang, Jongick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ituation of freelancers in Korea in 

five aspects, such as spontaneity in choosing a job, whether it is a major 

source of income, control over one's own work, an organization to solve 

difficulties as a single entrepreneur, unfairness in the freelance market, and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survey data on 

freelancers in Gyeonggi-do in 2020,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s 

of involuntary freelancers and of freelancers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freelancers in Korea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job satisfaction 

of freelancers using the ordered probit model,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respondents who voluntarily chose a freelance job, freelancers who control 

their own work, and organizations necessary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reelancers are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while the job satisfaction of 

freelancers not enrolled in social insurance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of freelancers who strongly perceived 

that unfair contract practices in the freelancer market would b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Keywords : freelancer, job satisfaction, voluntary choice, ordered probit model


